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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경일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홍장표의원 표발의)

제안이유

  행 「국경일에 한 법률」에 의하면 국경일은 3·1 과 제헌 , 

복 과 개천 , 한 날 등 모두 5일임.

  이 가운데 한 날은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한 날을 국

경일과 공휴일에서에서 제외시킨 이후, 2005년 한 날이 국경일로 부

활 지만, 경제논리에 의해 「쉬지 않는 국경일」이라는 안이 채택

되었기 때문에 재 법정 공휴일이 아님. 

  제헌  역시 지난 2005년 당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안

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.

  그러나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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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 에 그 의미를 달하며 련 행사  활동

에 보다 극 인 참가를 유도하기 한 정책  장치이므로 근시안  

정치  경제논리가 아닌 시 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

야 함.

  이를 해 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민간차원에서

도 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심

을 갖고 참여하기 한 제도 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 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조의2 신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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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 제        호

국경일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경일에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 국경일은 공휴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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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행 개   정   안

  <신  설> 제2조의2 국경일은 공휴일로 정

한다.

신·구조문 비표


